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 8. 4.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2호자목․제4호가목 및 나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 나목 및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상장, 표창, 포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표현된 상장이나 표창의

의미가 반드시 종이로 제작된 형태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는지?

2.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행사의 경우

가. 입상자가 아닌 유공자에게 감사패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는지

나. 선거구민이 아닌 자에게 시상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제공할 수

없는지?

3.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제공할 수 없는지?

4.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과 규칙 제50조제5항제4호가목에

의한 표창․포상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제공이 예외 없이 불가한 것인지?

나. 포상의 범위에 특별 휴가, 포상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5.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체 계획을 통하여 특정 행사를 위하여

작품 공모를 한 경우 제한된 우수 작품에 대하여 시상을 하는 경우

상장 이외 부상(상금) 제공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부상(상금)을 제공

할 수 없는지?

6. 법규 시행전 위 5항과 같이 사전 계획되어 시민들에게 공지가 된

경우에도 부상(상금 또는 문화상품권) 수여가 불가능한지?

(2005. 8. 12. 구리시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반드시 종이로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가. 문 2.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의례적 행위

로서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나. 문 2.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3. 문 3․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가. 문 4.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나. 문 4.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포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떠한 작품을

공모하는 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2005. 8.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